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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기본법 4월14일부터 시행
환경부 총괄 조정기능 수행 … 2020년까지 온실가스 BAU대비 30% 감축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감축하는 것을 중기 감축목표

로 정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4월14일부터 시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4월13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4월13일 공포돼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시행령의 공포 시행은 녹색성장의 법적 기반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대해 환경부가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

하고, 환경부 산하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산업 발전은 지식경제부, 건물 교통은 국토해양부, 농업 축산은 농림수산식품부, 폐기물은 환경부가 각각

관장하도록 교통정리를 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에 대해 정부 관리를 받아야 하는 곳의 기준도 규정됐다.

특히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과다 소비하는 곳을 관리기업으로 지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한

편, 관리기업에 대한 규제기관을 소관부처별로 단일화해 이중규제가 되지 않도록 했다.

한편, 법제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을 영문법령집으로 발간해 외신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게

배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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